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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16 ( )

회의일시1. 금: 2011. 3. 11.( )

장 소2. 방송통신위원회 층 회의실: 14

참석위원3. 최시중 위 원 장:

이경자 부위원장

송도균 위 원

형태근 위 원

양문석 위 원 인(5 )

불참위원4. 없 음:

회의내용5.

가 서면회의 사유.

o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 조서면결의제 항제 호에 따른 긴급하게14 ( ) 1 2」

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안건에 해당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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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의결사항.

도메인이름관리준칙 일부 개정 승인에 관한 건1) ｢ ｣ 서- (2011-16( )-058)

o 순한글 국가도메인 도입에 따라 도메인명으로 사용 가능한 문자 등록 기준 및 국가

코드 추가 등을 위해 마련된 동 준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.

※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개정안은 인터넷13「 」 ｢ ｣ ‧
주소관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( )

주요 내용o

① 한국도메인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록기준 신설 안 제 조 제 항( 5 3 )

등록 기준< >

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자 영문자 숫자 하이픈 의 조합으로 구성하되 한글이1. 11,172 , , , [-] ,

글자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1

도메인이름 길이는 자 이하만 가능함2. 17

도메인이름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3. ,

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음

번과 번은 기술적 제한에 따른 기준임2 3※

② 한국도메인을 포괄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 안 제 조 안 제 조 항 안 제 조 항( 3 , 4 2 , 5 1

내지 항 안 제 조 안 조 항 호 안 별표2 , 14 , 23 1 10 , [ 1])

개정 내용 과 한국 도메인 도메인과 한국도메인( ) kr kr , kr kr※ → →

③ 신규도메인 도입시 초기 등록업무 계획 수립 시행 근거 보완 안 제 조 제 항� ( 9 1 )「 」

④ 기존 도메인 등록기준 중 누락사항 보완안 제 조 제 항 호 안 제 조 제 항 호kr ( 5 1 3 , 5 2 3 )


